
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

<P>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(1995.01.05.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1항은 학교시

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

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, 그 시행기간 내에 

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

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, 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'실효'에 해당하는 

것이다.</P> <P>(대법원 2001.11.13. 선고 2000두1706 판결)</P>


